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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련 초기 법률 입안과

공원법(1967~1980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제도의 문제†

오창송

영남대학교 산림자원 및 조경학과

Legal Issues of Urban Parks as a Reservation Area
in the Initial Legislation on Urban Parks in Korea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k Act (1967~1980)

Oh, Chang-Song

Dept. of Forest Resources and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ark Act (1967~1980) was the first law to define urban parks in Korea. The urban parks of that time were similar

to a reservation area used for other purposes after giving regulation. Because ‘the urban park as a reservation area’ in

the past is a repeated park issue in the pres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ssues of the original law system that created

the caus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on to reserve an urban park by collecting bills and information

about the factual relationship between 1960·70s park issues and the Park Act. Analysis showed that the reason for the

adoption of different kinds of urban parks in the law of a nature park is that a negative list separated from the Urban

Planning Act is required to curb private usage. Inherent in the Park Act, however, was the problem of allowing the

encroachment of urban parks by governmental power. ① The Park Act sets out a wide range of cases to abolish urban

park. ② Unclear setting of governmental power could abuse the urban park. ③ Insufficient standards were able to erode

the urban park with large for-profit facilities. ④ The inactivity of the Urban Public Park Committee had reduced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professional judgement on park issues. Therefore, the Park Act was characterized as infringing on

the environment and right to urban parks and took a passive attitude in creating parks and in citizen usage thereof. The

Park Act had limitations as a progenitor for establishing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s of urban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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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원법 은 도시공원을 규정한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 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 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

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 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① 공원법 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②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③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④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 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 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주제어: 공원정책, 공원문제, 도시계획법, 규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7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공원법(1980년 폐지) 은 공원

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가 있다. 본 법률의 제정 이전까지 공원은 30여 년 이상 법적

정의도, 관련규정과목적도없이명칭만존재하여도로, 철도,

건축 등에 비해 낮은 위치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본 법률의

제정으로 공원은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

한 법의 규정과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법의목적을 갖추었고, 자연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과 도시공원으로 세분되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적용이 가능하였다. 이에 당시 언론은 공원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삼았고, 전국 도시 면적의 10% 또는 1

인 1평 공원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공원법 제정을 기대하

였다(Kyunhyang, 1964. 5. 16.).

반면, 언론은 공원법 의 실효성도 우려하였다. 동아일보

(Dong-A, 1966. 12. 5.)는 “이 법이 제정되면 자연을 도리어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밝혔다. 실제 공원

법 이 제정되자 ‘불도저’ 김현옥 서울시장은 파고다공원과 사

직공원에 아케이드 상가시설과 수영장을 만들어 민족 유산을

훼손시켰고, 아동공원(현어린이공원)을용도변경하여민간에

게불하하였다. 1945년부터시작된남산공원의해제는 공원법

제정이후에도 지속되어 1977년까지 총 932,500m2의 공원면

적이 사라졌고, 그 부지에 이화병원(1969년), 외인아파트(1969

년), 신라호텔(1975년) 등이 건립되었다(Kyunhyang, 1987. 7.

26.). 당산공원 내 영등포구청사(1974년), 삼청공원 내 감사원

(1967년) 등이 신축되었던 사례로 보아, 국가는 도시공원을

치외법권 지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학자들은 이를

심각한 공원문제라고 보았다. 윤정섭(Dong-A, 1967. 9. 12.)은

“인구수와 유치반경에 따라 수식적으로 필요한 공원의 위치

와 면적을 산출하여 그 용지를 유보한 것인 데도 불구하고”,

재원고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공원의 유보를 해체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론의불모성과상통”하다고주장하였다. Park

(1971; 1972)은 “공원녹지의 도시계획상의 해제가 경제성장

의 효과를 위해 영입될 수 있다는 궤변이 성립될 수 없고”, 현

단계에서 공원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적당한 시

기까지 무기한 미루는 “형식만의 공원정책”을 문제 삼았다.

Lee(1976)는 공원법 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공원정책과제도의관계를동시대의관점에서고

찰하고 비판하였다. 그가 말하는 당시의 도시공원은 공지

(Open Space)의 정확한기능부여와개발을위해규제가가해

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이 없는 유보의 기능만 존재하는

용지라고 비판하였다. 즉, 공원법 에 의한 도시공원의 유보가

그 목적보다 다른 개발에 유리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정책입안자는 공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었고, 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

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Lee(1976)가 주장하였던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단지 공

원법 시행 13년간의 공원문제로 한정할 수 없을 것이다. 1992

년 10월 서울시 국회건설위 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33건 38만 평(약 1.2km2)의 도시공원 용

지가 해제되었고, 그중 87%가 공원 목적 이외의 공공시설물

건립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었었다(Hankyore, 1992.

10. 21.). 2001년 서울시는 남산공원 내 옛안기부 건물을종합



공원법 에서�나타난�유보지로서�도시공원에�관한�제도의�문제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87

한국조경학회지�제�46권� 3호(2018년� 6월)� �105

방재센터로사용하려고하였으나, 주민들은비공원시설로의용

도 사용은 시민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민간공원특

례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아파트와 대학기숙사 건축

이가능하게되자지역단체와사회적갈등이깊어가는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공원법 이 제정된 이래 공원 목

적 이외의 시설이 지속적으로 점령하고, 용지를 해제하는 등

반복된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일련의 도시공원 현황

과사건으로보아관련법률은도시공원목적에위배되는행위

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의지가 드러나지않고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학계는 관련 제도의 허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부족한실정이다. 최근들어민간공원특례시행으로인

한 도시공원의 질적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Mun, 2014;

Yun, 2016), 관련 제도및정책연구는그동안도시공원확충의

논리에만열중하다보니환경문제, 사회문제에 대한연구가부

족한 편이다(Hwang, 1993: 12).

우리의 현행 제도를 고찰하여 개선점을 찾는 것 못지않게,

도시공원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법 의 전개과정과 문

제점을 조사․분석하는 것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사 연구는 첫째, 사회적 메커니즘과

특정사건들의관계를설명하고추세와경향을파악할수있는

동력을제공한다. 둘째, 역사적과정을병합하는실체로서시대

에상응하는개발수법을마련하고, 법학적전유물에서벗어나

관련 전문성에 입각한고찰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반

복된 공원문제에 대한 과거 제도를 재조명하는 것은 우리나라

에 도시공원 제도가 제정된 지 만 50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조경학계스스로살펴볼필요가있는과제이기도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Lee(1976)가 비판하였던 ‘유보지로서 도

시공원,’ 즉 도시공원을 유보지로 취급하는 공원 제도에 대한

비판의연장선에서초기의법률입안과시행에서나타난 공원

법 의문제를고찰하는데본연구의목적을두고자한다. 이를

통해도시공원유보관련하는제도의본래의도와함께당시의

공원문제에서나타나는사실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부수적으

로는분석내용을토대로 공원법 의한계와속성을밝히고연

구 결과를 토대로 후대 법률의 시간적 맥락과 타 법률간 관계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사

공원법 관련 연구는 그동안 도시공원사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하여 왔다. Kim(1990)은 우리나라의 현대적 도시공원의

형성기를 1962년 도시계획법(2002년 폐지) 제정 이후로 보

았고, 1967년 공원법(1980년 폐지) 제정 이후새로운환경의

조성, 이용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보전계획과 도시계획의 입지

여건, 환경 및 사회적 요인 등 제반 여건에 따라 공원계획이

추진될수있는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다고평가하였다. Kim

(1987)과 Park(2002)은 공원법 으로 도시공원에 국한되었던

공원의 개념이 자연 상태까지 확대할 수 있었지만, 공공시설

과 난개발로 공원용지를 해체하는특징이있다고비판하였다.

Lee(1976)는 1960년대를 주체성 확립 단계로 규정하였고, 공

원법 제정으로 공원정책이 발전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일본의 자연공원법 과그체계가

유사하여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정책에 초점을 둔 관계로 도시

공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 시행착

오의 오류를 범하지 않아도 되는 후발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

고, 사회 전체의 정책문제로 확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당시 공원정책에 따른 공원문제를 도출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공원법 을 도시공원사의 시대구

분의 근거 또는 공원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삼는데 그쳤다. 뿐

만 아니라, 공원법 에 대한 평가는 법조문에 대한 구체적 분

석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당시 공원정책의 결과에서 유추

하였다는점에서한계가있었다. 따라서 공원법 에대한문제

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조문에 근거한 관

련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공원법(안) 들과 공원법 으로 하고, 시

간적범위는우리나라정부내에서공원관련제도논의가본격

적으로 시작하여 공포․시행하게 된 1950~1970년대로 한정하

였다. 연구자는 초기 도시공원 제도에 관하여 질적 연구로 진

행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당시 법률(안)들과 관계부

처간공문및회의자료를수집하였다. 또한제도로인한당시

의 공원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 문헌과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개념적인 틀을 설정하기 위해 제

도적차원에서유보의개념과 Lee(1976)가논의하였던유보지

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Ⅲ장에서는

법률(안)과 공문 사료를 통해 도시공원을 유보하였던 초기

제도화과정을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유보지로서도시공원과

관련한 근거 법조문과 공원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도시공원관련초기제도의한

계와 속성을 밝혔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연구의 발견 사항을

약술하고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개념의 틀

1. 도시공원 유보에 관한 제도적 개념

법률용어로서유보는일정한권리나의무따위를뒷날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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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ncept

Reserve

- [Urban Planning Meaning] Measures restricting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land use

- [Environmental Resource Meaning] The process of

pre-securing for future urban space re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park policies according to the

functions and contents of parks throughout the city

Reservation area - Regulated area with no specific purpose

Urban park as

reservation area

- Urban parks that are not used as park policies

- The erosion of urban parks by development differ-

ent from the purpose of the park.

↓

Analysis contents and subject to verification

Legal issues of

urban park as

reservation area

① The frequent abolition of park lots

② Invasion of interaction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f the system

③ Unclear liability limit

④ Setting poor standards

⑤ Lethargic of park committee

Table 1. Concept of reservation area as urban park and analysis

contents

루거나보전하는일이다. 도시계획에서유보는시설용지의지

정 이후부터 시설 설치 전까지 토지의 사용을 규제하여 그 상

태를 동결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있다. 이 조치는 일제가나진

을 개발하면서 경험하였던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 제정) 제6조(사용 및 수용)와 제

10조(토지 등의 보전)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역 내에 있어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혹은

제거를 하고, 물건을 부가증치”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시

작하였다. 이후 일제의 도시계획적 유보는 우리 도시계획법

(1962년 제정) 제13조(토지등의보전)에 그대로 인계되었고,

토지의 경제적․행정적 지위의 가변성을 억제하여 행정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국가의 불가피한 제한

으로 그 개념을 정립하였다(Nam, 2008).

토지의 시장지위 상실은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부수적 효과

를 가지는데, 여기서 보전은 현재 이용되는 환경 자원을 가능

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계가 있는 자원을 절약하자는

뜻을내포하고있다(Yoo, 1978: 33). 즉, 보전은장래에예상되

는 환경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과 미래의 사회적 필요를 위해

현재의 이용을 최소화하거나 가치를 극소화하는 의도이자 강

한규제를의미한것으로, 원상태를 가능한유지하여환경자원

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한다.

도시공원의 확보라는 뜻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유보의 개념

은 첫째, 장래의 도시공간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

면적을사전에확보하는과정이다. 둘째, 도시공원의이용목적

과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에서 사업의 시행시기, 투

자규모, 개발방식 등 집행과정 상의 결정 문제로 귀착된다. 셋

째, 도시 공간체계상새로운사회적요구를충당하고, 기존공

원체계를보완하기위해그도시의전체적인공원의기능과내

용에 따라 공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Yoo, 1978: 34-36).

2. 유보지로서 도시공원

Lee(1976)가 언급한 유보지는 도시공원 목적 실현을 위한

유보의 개념과 달리 유보지역과 의미가 상통한다. 유보지역이

란 1972년에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2002년 폐지) 에 근거하

여 토지이용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도시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공업지역, 자연 및 문화재보전지역으로지

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특정한 토지이용 목적이 수립되지 않

은 상태로 규제를 가하는 지역이다.

그는공원정책이란공지혹은녹지공간에대한일차적인토

지정책으로 위락․위생․보안적 목적에 있어서 인간의 선호가

치에바탕을두어제도적규제를통한합리적토지이용수단이

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토지이용정책은 공원 용도로

의 지정이 대체적으로 공원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토지이용정책에서 도시공원 정책과 개발제

한구역(Green Belt, 도시계획법 1971년 개정 신설)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이란 영구히 공지를 보유하여

그곳에시설을설치함에있어서엄격한규제를가하는도시외

곽의 토지를 말한 것으로 쾌적성의 추구, 농경지와 자연 상태

의 보호, 도시 확산의 방지에서 목적을 두고 있다. 60․70년대

도시공원은 토지이용정책에 있어서 여타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과 유사하여, 유보의 목적

이 도시공원 개발 보다는 토지의 사용 규제를 통해 존재 자체

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하였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현상에 관하여 그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

려온 4단계 공원정책의 영향으로 파악하였다. ① 암흑적 개척

단계(1910~1945년)는 일제의 식민지적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

로풍치지구, 녹지지역과같은용도지역지구제와결합한공원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제는 공원을 위생․군사․재난피

난처의기능적측면에서접근하면서시민의이용을고려한개

발이 배제되었다. ② 침식단계(1945~1960년)는 국토 재건 차

원의 산림보호 및 임상복원 등을 제외한 공원정책이 수립되지

못하였거나공원의현상태를유지하는데그쳤다. ③ 정체단계

(1960~1967년)는 도시계획법 이 도시공원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수단으로 도

시공원을 간주하기보다는 개발을 위한 후보지 확보 수단으로

삼았다. ④ 발전단계(1967년 이후)는 공원법 제정으로 도시

공원에대한자주적인도약이가능한것처럼보였지만, 정확한

공원기능을부여한개발이이루어지지않았다. 즉, 공원법 기

간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개발 압력이 높아지자 도시공

원은 도시계획 후보지로서 성격이 강하였고 본래의 목적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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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에대하여 Lee(1976)는 다음과같은 공원법 의문제점을

다음과같이지적하였다. 첫째, 공원이부족한실정임에도불구

하고 다른 토지이용의 압력이 높아 공원용지의 해제가 빈번하

였다. 둘째, 현행 공원법 제도의다기성및형식적인법적요

건으로유사관계의사무에의한상호침해적경향이뚜렷하였

다. 셋째, 공원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제도적 책임 한계가

불명확 하였다. 넷째, 공원정책에 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미

흡하였다. 다섯째, (도시)공원위원회는 실제 존재하나 그 활동

은 무기력 하였다. 다만 그도 밝혔듯이, 제도적 사안을 검증하

기위한당시의도시공원현황파악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

에서 공원법 의 문제를 지적한 그의 주장은 미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던 공원법 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관

련법조문과도시공원침해현황간사실관계를분석하는것이

필요할 것이다(Table 1 참조).

Ⅲ. 도시공원 관련 법률의 입안

본 장은 도시공원의 제도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 과정은

도시공원용지를유보하게된사회적배경과그에따라입안된

관련법조문의변화를고찰하는것이다. 우선 1950․60대를중

심으로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당시 도시공

원에대한사회적이슈와그에따라작성된법률(안)을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제정된 공원법 에서 나타난 도시공원 관련

법률의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였다.

1. 1960년대 전후 공익중심으로 토지제도의 전환

1945년 독립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1934년에 제정하였던

조선시가지계획령 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까지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 및 토지 관련 법제도의 근간이었다. 1950년

대 전반기는전중․전후라서법을제정할여유가없었고, 후반

기는자유당정권의말기적상황에서법을제정할겨를이없었

다.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에관심을가지는사람이거

의없었다(Son, 1986: 6). 더불어토지의양이유한하다는인식

이이루어지지않아, 토지는보통의물건과동일한거래상품으

로취급되어사익을우선존중하는사법중심의토지법제가유

지하고 있었다(Seo and Kim, 1987: 120).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에는 충주, 이리(현 익산), 충무,

나주 등지에 전란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 이동이 높아지자 도

시계획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는 지방의 요구가 있었다(Son,

1986: 6). 국가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자 도시의 소생 가능성이

보였다. 도시개발을 위한 국고 투자가 시행되었고 도시계획은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다. 1961년 군사혁명정부는

도시를 공업입지의 유력한 후보지로 삼았고 도시계획을 통해

기능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1962

년 1월 15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여 국토의 합리적 이용, 개발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지수용법(1962년 제정, 2002년 폐지) 을 제정하였다.

동시에 국정쇄신정책으로 구한말, 일제 강점기, 미군정시대에

제정된 법률들을 1961년 말까지 일제히 정리하기 위한 구법

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1년 제정, 2010년 폐지) 에 따라,

조선시가지계획령 이 폐지되었고 1962년 1월 20일 도시계획

법(2002년 폐지) 이 제정되었다. 양 법률의제정으로도시계획

용지확보의기반이마련되었고토지에대한제도적개념은공

법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도시계획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가지계획령 은 조선총독이 도시계획을 전

유하였다면 도시계획법 은 지방장관에게도 일부 권한을 위임

하였다. 둘째, 도시계획의 조사와 심의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

원회를 신설하였다. 셋째,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 녹지, 도서

관 및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시설을 추가하였다. 넷째,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외에도녹지지역을추가하였다. 다섯째,

건축분야는 별도의 건축법(1962년 제정) 으로 규정하였다.

정부는도시재건과개발목적이외에도훼손된국토와산림

을복원․복구하기위한제도적조치도병행하였다. 국토는전

쟁으로중파되었고농지개척과관광사업을앞세워벌목과지

형 변조는 다반사였다. 당시 대다수 국민은 생활 연료로 자연

물을 사용하였기에 여러모로 자연환경의 조건이 불리하였다.

1951년 전시 정부는 산림보호조치법 을 제정하여 임상 복구,

시설물설치제한, 산림훼손금지등을위해전국일원에보호

림을지정하였고, 1962년에는국토녹화조림사업을강화하기위

해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년 실효) 을 제정하

였다. 1963년에는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을 제정하여 관광자

원과공원, 유원지 등 국민의보건후생 목적과 공공적 이용 요

구가 높은 지역 시설의 보호, 설치, 규모 등을 규정하였다.

2. 공원법 입안과 도시공원의 제도화

1) 1959년 4월 국립공원법(안)

일제는시가지계획에따라공원을확보할뿐만아니라, 수려

한 자연 풍경을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

고자 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National Park’ 제도를 연구하여

1930년 국립공원법(1931년 10월 1일 시행) 을 제정하였고, 이

법을근간으로자국과식민지에국립공원을지정하였다. 이 법

에 따라 1936년 조선총독부는 금강산 국립공원 지정을 논의하

였으나, 관련 제령을제정할때까지천연기념물로지정하여관

련 업무를 사회과에 소관시켰다(Dong-A, 193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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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는 경주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공원화가 건의되었다. 전쟁 이후에는 농지개혁에 따라 반월성

의토지가농민에게분배되면서문화재가훼손되었다. 이 문제

에 대한 문교부의 대처가 미흡하자 여론은 국립공원법 부재

탓이라고 주장하였다(Dong-A, 1954. 6. 20). 1957년 정부는 건

축가김중업을위촉하여일제의 ‘경주공원화계획’을 수정․보

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다액의 예산

집행에 실패하였다. 결국 1958년 5월 정례국무회의에서는 국

립공원법(안) 작성을 결정하였고, 1959년 6월 법률(안)이 완

성되었다.

총 31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국립공원 사업의 결정, 국립

공원위원회, 사업의집행과비용, 건축물 및 공사의제한, 토지

수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①

국립공원의 행정을 일괄하는 주무부는 내무부 토목국(건설부

전신)으로 하였고, 민간인으로 구성한 국립공원위원회를 설

치하여 의결권을부여하였다. ② 사업의집행, 비용, 관리는 소

관행정청이 담당하고 국립공원구역 내 특별풍치지구를 지정하

여 일정한 행위를금지하도록하였다(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1959a).

2) 1959년 12월 공원법(안)

이 국립공원법(안) 은 국회회의록에 관련 기록이 없고 인

접한 법률인 도시계획법(안) 이 1959년 10월 회기불계속으로

폐기되었던사례로보아, 국회상정조차못한것으로보인다. 법

률(안) 상정의 실패로동년 12월, 국립공원법(안) 은 그 형식

과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 공원법(안) 으로 개칭되었다. 총 7

장 42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안)은 총칙, 공원의 지정, 계획

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관리 및 보존, 비용 및 손실보상, 국립

공원위원회, 감독,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변경된 법률(안)은 현대적 공원 법제도의 틀을 제공하였다.

우선국가가지정할수있는국립공원과지방장관이지정할수

있는 지방공원(현 도립공원)으로 구분하여 공원의 종류에 따

라 행정사무기관이 구분되었다. 이는 영조물과 지역제로 구분

하였던일본의법제도를받아들인것이다. ‘영조물’이란시설과

구조물을의미한것으로, 법적으로 국가나공공단체가일반대

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의미한다. ‘지역제’란 토지소유와상관없이토지의용도

를지정할수있고관리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 지방행정청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 행위를 금지하여 해당 시설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두 종류의 자연공원 외에도 사립공원이 포함되었고 민간의

공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조항이 신설되었다. ‘사립공원’

은 사인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승지에 공원을 설치하

는 것이고, ‘비관리자의 사업집행’ 조항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이 당해 공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1959b).

이 법률(안)은 당시의국정원칙과상이하였다. 1959년은 일

제가 만든 법제도가 유지되어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

었고 민간참여가 제도적으로 거부된 상태였다. 이 원칙은 도

시계획법(안) 도 동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

이 공원사업에 대한 지방의 재량과 민간참여의 길을 열어 둔

것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서는지방사업과민간사업을골자로한도시

공원 관련 규정이 향후 공원법 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기

초를 마련한 것이자 도시공원의 유보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1962년 11월 공원법(안)

한국전쟁이후서울과그외도시들의주택난은심각하였다.

서울만 55,000동 29%의 주택 피해를 입었고, 전재민들은 도시

로집중하였다. 그들은 판자집형태의건축으로생활을연명하

였고, 국가는 주택을 제공할 여력이 부족하였다. 이 문제를 심

각하게받아들인이승만정권은 1956년 7월 6일 경무대정례국

무회의석상에서 “도시계획을 중지하여 개인 건축을 장려하고,

정부는서울시내의공대지를충분히활용할것을지시(Dong-A,

1956. 7. 13.)” 하였다. 곧이어서울시는공원내 ‘조건부가건축

허가’ 방침(Dong-A, 1956. 8. 13)을 결정하였다. 이후무허가건

축은 사유지와 공유지, 도시계획용지를 가리지 않고 기하급수

적으로증가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의암적존재(Korea Planners

Association, 1997)”가 되었다. 무단점거 판자촌을 정비하기 위

해 박정희 정권의 도시계획법 은 ‘일단의 불량지구 개량사업’

과 ‘녹지지역’을 신설하여 “보건위생 또는 보안에 필요한 시설

및 녹지지역으로서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없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1962년

말,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1962)는 공원법(안) 을

새롭게 작성하여 국립공원과 지방공원 외에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된 공원”으로 정의되

는 도시공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Figure 1 참조).

이 공원법(안) 은 총 5장 37조로총칙, 국립공원 및지방공

원, 도시공원, 공원위원회, 벌칙으로 구성하였다. 공원 관리감

독 기관이 주무부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담당 사무부를 아직

결정하지못한상태였다. 이 법(안)의 특징은 자연공원과도시

공원 관련 규정을 구분하였다. 도시공원 용지에 대한 민간의

무단사용을방지하기위해본법률(안)은 도시계획법 상 ‘토

지등의보전’ 등과같은규제와연동하여세가지규정을신설

하였다. 첫째, 도시공원내설치할수있는시설을규제하기위

해 설치 및 시설 기준은 각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

원 목적 외의 시설은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였

다. 셋째, 공원의토지와물건에대하여사권의행사는전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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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first legal provision related to urban park

Source: Ministry of Construction(1962)

지하였다.

4) 1963년 9월 공원법(안) 철회

공원법 의필요성은정부부처간입장에따라첨예하게대

립하였다. 보건사회부, 교통부, 내무부는일본과미국의사례로

보아 보건 목적, 관광 목적, 사회 교육과 문화 행정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공원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반면 내무부와 경

제기획원은 사업비용의 부담, 사권 제한에 따른 보상 재원 염

출의 곤란, 현행 도시계획법 과 입법 예고된 국토건설종합

계획법(안, 1963. 10. 14. 제정) 만으로도 공원을 지정, 설치

및 관리하는데 충분하다는의견이었다. 관계부처의입장을취

합한 법제처는 행정과 재정의 일원화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에

공원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적 측면에서

관광사업 목적으로는 교통부, 문화재 관리 목적으로는 문교부,

도시의건전한발전을 위해서는 건설부가 공원 업무를 관장하

여야하는주무부의모호함이있었고, 재정측면에서자연공원

은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 도시공원은 각 지방정부가 도시

사업비로 책정하여야하는재원주체의 모호함이있었다. 결국,

공원법(안) 은 공원 목적의 희박함, 주무부의 불확실, 사유지

보상의부담, 현행법규와의중복등을이유로 1963년 9월 3일

철회되었다(Ministry of Construction, 1963a;1963b).

5) 1964년 4월 공원법(안) 재심사

법률(안) 철회이후이듬해 1964녀 4월사직공원용지의 2/3

인 2만 3천여평이공무원과민간인이공모하여부정불하한사

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1950년대 지적 관리의 허술한 점을 노

려도시계획또는공원용지의불법매각이비일비재하게일어

났다. 이를방지하기위해 도시계획법 은 ‘국유또는공유토지

의처분제한’ 규정을마련하여도시계획이외의목적으로매각

이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공원

부정불하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였다. 삼청공원, 남산, 홍릉, 수

유리 유원지, 한강 부지 등에서의 부정불하가 국회진상조사에

서 발각되었다. 사직공원 매각비용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정

황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정권 최대의 부정비위 사건으로

정치쟁점화되었다. 급기야전예용건설부장관은 1964년 11월

공원법(안) 심사를 재개하여 공권력으로 공원을 지정․설치

하고사권의행사를제약하는것을골자로입안중이라고밝혔

다(Dong-A, 1964. 11. 18.). 또한, 향정공원이새로운공원종류

로 추가되어 부정불하로 말썽을 일으킨 사직공원 외에도 삼청

공원, 남산공원, 장충단공원등서울 22개소와지방도시 16개소

의 기존 개원공원은 별도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6) 1966년 7월 공원법(안) 국회상정

공원법(안) 은 1966년 6월 3일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제

출되었다. 동년 7월 9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월 18

일, 7년간의노력끝에국회건설위원회소위원회에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총 4장 48조로 제1장 총칙, 제2장 공원의 지정 설

치 및 공원계획, 제3장 공원의 관리, 제4장 잡칙으로 구성되었

다. 그중 ‘제3장 공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상당부분을차지

하였는데, 관련 규정은 공원의 사용, 공원의 보전과 공용부담,

공원에 관한 비용, 처분, 손실보상으로 상세하게 구분되었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1966). 상정된 공원법

(안) 은 국립공원, 도립공원(구 지방공원), 도시공원 이외에

도 준용공원과 기증공원이 포함되었다. 상정된 법률(안)은

1962년 공원법(안) 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규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던 것과 달리, 모든 공

원의 법규를 통합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은 점용허가, 폐지

의제한과같은고유의법률외에도자연공원을규정하였던공

원의보전, 행위제한의완화, 이용상필요한제한등의관리규

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이전 법률(안)보다 관리 규제

가 강화되었다(Table 2 참조).

3. 공원법 의 주요 내용

공원법(안) 은 법사위원회의자구수정과법제문정리요구

를수용한건설위원회의수정(안)으로채택되었다. 196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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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and Bill
Social Background and events affecting urban park

institutionalization
Contents of drafts related to urban park

1959. 4. Initial creation

of National Park Bill

- Social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natural scenery and cultural

assets

- Establish park committee and restrictions on con-

struction such as building

1959. 12. Renamed as

Park Bill
- See the National Park Act of Japan

- Formation of a local authority's discretion on the park

- Reduce local financial burden through private partici-

pation in park projects

1962. 11. The first

enactment of the

provisions for urban park

in the Park Bill

- The housing crisis after the Korean War

- Limitations on the development of an unlicensed shanty town

in the park solely based on the urban planning act

- Need to enact a separate law on urban parks

- Establishment of city park creation and park facility

standard

- Establishment of occupation permission in urban park

- Restrictions on the abolition of urban parks

- Restrictions of the private rights in urban parks

1963. 9. Withdrawing

the Park Bill

- Compensation cost burden as a result of restrictions of the

private rights

- Ambiguity between the ministry and the financial authorities

1964. 4. Re-examination

of the Park Bill
- Political Issues on Illegal Sale of Sa-jik Park lots

- Designation and creating of city park by public power

- Strengthening restrictions on the private rights

- Established Hyang-Jeong Park for the separate manage-

ment of existing parks

1966. 7. The introduction

of the Park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 Dispatch a large research team to Mt. Seo-rak.

- Introduction to developed country cities and 1 person per 3.3m2

park claim

- The integration of law provisions between natural and

urban parks.

Table 2. Social background affecting urban park institutionalization and contents of drafted laws

6일제59회제11차국회본회의에상정된최종 공원법(안) 은

정부 원안에손상을가하지않은상태에서장구분없이총 46

조항으로 재구성되었다. 본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법률 제

1909호’로 공포되어 1967년 3월 3일 제정과동시에시행되었다.

공원법 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자연풍경지를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및정서

생활의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의 주요내용

은다음과같다. ① 공원의종류는국립공원, 도립공원및도시

공원으로 구분하였고, 공원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②

국립공원은건설부장관이, 도립공원은도지사가지정․관리하

고,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관리하도록 하였

다. ③ 지정또는설치된공원은군사상또는공익상필요한경

우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 또는

구역 변경을 금지하였고,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

다. ④ ‘공원관리청이아닌 자(토지소유자․조합및 공공단체)’

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은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

하였고, 공원내에서의금지행위를규정하였다. 점용허가의대

상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토지의 개간과 형질의

변경, 가축의방목등으로하였고점용기준을대통령령으로규

정하였다. ⑥국립공원에관한비용은국고로, 도립공원과도시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를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원칙으

로 하였다. ⑦ 공원관리청은 행위자로부터 점용료와 사용료를

징수와점유자에게원상회복을명령할수있었다. ⑧공원관리

청의자문과유지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할수있는공원위원

회를설치하였다. ⑨도시공원을구성하는토지와물건에대한

사권은 제한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공원법규를작성할수있는법적근거가부족하였다. 당시시설

을독립적으로규정한법률은 도로법(1961년 제정) , 수도법

(1961년 제정) , 사도법(1961년 제정) 에 불과하였다. 본 연

구자가 공원법 과 위 법률의 조문․조항을 비교한 결과, 공

원법 23개 관리에관한세목조문중 17개조문이 도로법 에

서차용되었음을발견하였다. 차용된세목조문은 일부문장과

용어가 수정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도로법 조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도로법 은 “도로 관리의적정을기하기” 위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선도로령(1938년 제정, 제령 제15호)

을 계승한 것으로, 법적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

사업은국토개발의주요근간이었고, 도로 용지는엄격하게관

리되었다. 공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의 부담, 점용과

사용, 금지행위, 사권의 제한, 권리의무의 이전, 토지의출입과

사용, 법령위반자등에관한처분, 공익을 위한처분등은 도

로법 에 이미 명시되어 시행중인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정책입

안자들은 엄격한 관리 규정의 효력을 이미 인지하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원법 에서 도로법 의 차용은 공원정

책의부재와 도시공원운영의 무경험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원법 은 도시공원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허가

가건축정비와부정불하방지와같은민간의불법적행위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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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기 위해 도시공원에 대한 규제 강화 수단이었음을 방증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Ⅳ.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공원법

의 문제

본 장은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Lee(1976)의 공원법 문제를중심으로, 관련된근거법조문을

파악하고, 이로 발생한 공원문제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였

다. 우선, Lee(1976)가 제시한 법적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관

련 법조문의 본래 의도와 제도에 따른 공원문제를 비교분석하

여 제도와 현실간의간극을 살펴보았다. 제 Ⅱ장 개념의틀에

서제시한분석내용중제도의유사관계에따른상호침해성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공원법 외에 당시 인접

제도를 총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하는 연구의 부담에 따른

것으로, 추후 과제로 남겼음을 밝힌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종

합하여도시공원 관련 초기 제도의한계와 속성을 살펴보았다.

1. 공원법 문제와 공원문제

1) 공원 용지의 빈번한 해제

1962년 공원법(안) 은 국유토지 처분을 제한하는 도시계

획법 과 연동하여 ‘도시공원 폐지의 제한’을 신설하였고, 이후

공원법 제8조에서는 “이를폐지하거나구역변경을할수없

다”고 명시하였다.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처럼, 도시공원

용지의 해제는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었다.

이는 도시공원의 부정불하가 심각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극복

하기위한정부의강력한도시공원유지의의도를반영한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시의 공원정책은 도시공원 해제를 동반하였다. 그 근거로,

동조항에는 “군사상또는공익상불가피한경우나공원으로서

사용할수없는경우를제외” 한다는단서가있었다. 그리고동

법 시행령 제5조(공원의 폐지 등)에서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

다. “1. 국방부장관이군작전․군사시설또는군기밀보지를위

하여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법률에 의하여시설하는

하천․간척․항만․발전․철도․통신․방송․측후 또는 항공

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시설․주요연구소 또는 시험소

를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유․제철․비료 또는 종합기계의 공장건설을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사실 우리나라 공원정책의 시작은 공원해제 기준을 마련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50․60년대 도시계획은 도시와 국토의

재건에 초점을 두었고, 주택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기존 건축물의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시작하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은 전쟁 이

후 우리 도시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1962년 서울시도

시계획위원회는 ‘계획공원 재검토’를 통해 국공유지 및 사유지

로서중요공공기관의건물이건립된부분, 공사유지로서기존

일반 건물이 밀집된 부분, 국공유지로서 주택조성사업을 공

원해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Kang and Jang, 2004: 294). 이

후 건설부고시(1963. 4. 26.)에 따라 대공원 1.4km2, 근린공원

0.6km2, 도로공원 0.4km2 등 총 2.5km2의 서울의 공원이 해제

되었다.

공원법 제정과동시에김현옥시장(1966~1970년 재임)이

한 일은 도시공원을해제하는것이었다. 서울시는 13개소에 불

과하였던 아동공원 전부를 해제하여 민간에 불하하였고, 소천

공원, 낙산공원, 장충공원을 포함한 26개 공원을 부분해제 하

였다. 서울시가 제시한 도시공원 해제 사유는 도시계획 현실

화가 13건으로가장많았고, 그 외밀집으로현실화, 신설학교

용지, 재개발지 등이었다(Kyunhyang, 1968. 5. 22.). Kim

(1990)에 따르면, 공원법 시행기간서울시도시공원해제현

황은 일부해제가 46.2km2, 전부해제가 1.9km2이였고, 그중 도

시자연공원 38.4km2, 근린공원 37.3km2가 해제되었다. 해제 사

유는 도시계획(19.9km2)이 가장 높았고, 주택용지(7.3km2), 학

교용지(3.7km2), 사유건물(1.0km2), 정부기관(0.6km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과같은공익상불가피한경우외에도군사

상불가피한경우로는 1.3km2의공원면적이해제되었고, 그중

근린공원이 1.2km2이나 차지하였다.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공원을 해제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원을 강제 불용지

로 만들기도하였다. 명동아동공원은자유당집권때부터매각

공세가있었는데, 서울시는이공원내에충무로 2가임시파출

소를설치하여만취자들과범법자들의대기장소인 ‘위험한공

원’으로 만들었다(Kyunhyang, 1967. 5. 8.). 그리고 취약한 법

적 요건과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 기준 없이 중앙도

시계획윈회와 시 공무원의 시찰만으로 명동공원은 사라졌다.

1971년 도시계획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장관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도시공원은 빈번하게 해제되었다. 당시 계획공원

면적의 추세는 급등급락을 반복하였다.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1972~1979)가 발행한 한국도시연감에 따르
면 전국 계획공원의 면적 변화는 1972년 472.8km2, 1974년

683.2km2, 1975년 621.7km2, 1976~77년 598.6km2, 1979년

950.8km2이었다. 이러한배경에는 1971년 도시계획법 전부개

정에 따라 시장․군수에 도시계획 입안권이 부여되었고, 도시

공원은지방계획의일환으로수립되었다. 지방정부의도시계획

입안권은 유신 헌법(1972. 12. 27. 전부개정) 의 강력한 행정

력으로도시계획이정비되지않는지역에질서를부여할수있

었다. 그러나 지방수장들의 물량위주의 도시계획 수립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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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미집행도시공원이 속출하는 양태를 띨 수 밖에 없었다

(Sun, 1999: 26). 당시는 현실적인 도시문제의 해결에 급급하

였고, 수장이 경질될 때마다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여기에 과도한 성장의식에 찬 수장들은 도시계획을 무리하게

책정하기도 하였다(Luy, 1982: 47).

2) 불명확한 책임의 한계

공원법 은기존질서와다른각종공원에대한권리와의무

를 조정하였지만, 공권력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하여 소극적

이었다. 토지수용법 과 공원법 은 손실보상 규정을 두어 처

분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발생한 사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

정을 명시하였지만, 보상 시점과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방정부의 보상 의무는 사실상 강제성이 없었다.

공원법 제36조에는도시공원에만적용하는사권의제한이

라는 특별한 조항이 있었다. 말 그대로 사권의 제한은 도시공

원으로 지정된 토지와 물건을 동결시켜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으로, 국회법사위원회는 이 규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

원으로확대적용할것을건설부에주문하기도하였다(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1967). 도시공원예정지는 도시계획법

제34조(공공용지편입)에 따라 사실상 지방정부의 행정재산이

될 수 있었고, 동 법률 제10조(수용 및 사용)에 따라 “그 토지

에정착된물건및그토지나물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권

리’란우리 민법(1958년 제정) 에근거하여점유권․지상권․

저당권 등 물권 8종을 지칭하였다. 반면, ‘사권’이란 물권 이

외에도 인격권, 배타적 지배권, 청구권 등 포괄적 권리를 의미

하였다. 따라서 사권의 제한은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사

람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계

획법 이규정하는범위이상으로행정청의배타적사용과점유

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당시 도로법(1961년 제정) 제5조(사권의 제

한)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었다.

도로법 에서 사권의 제한을 규정한 것은 도로선형계획에 따

라 불가피하게 수용된 사유지를 보상 없이 우선적으로 사업

을 집행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197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은 도로의 사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의 범위를 판시하였는데,

“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도로법 제5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

쳐 개설된 도로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 부적법한 도로부지에

는적용되지않는다”고하였다. 여기서 ‘적법한절차’란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보상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긴박한

경우, 해당 관리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점용료를 지급하는 것까

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Dong-A, 1976. 12. 6.).

부산의 금강공원 토지소유자가 도시공원 사권의 제한을 문

제 삼아 법원에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 공원은 1940년 금강

원으로 명명한 후 1965년 4월 21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공원용지로지정되었다. 부산시가 이 공원의일부사유지

에 철조망을 치고 사토장으로 사용하자 1973년 토지소유자는

부산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도

시공원 부지에 대하여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고… 토지를 사

용․수익하지 못하면서 그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였다(Deagu High

Court, 1974). 1980년 토지소유자는 ‘사권의 제한’이 공원관리

청의적법한권한인지를재판부에다시물었다. 부산시는토지

소유자에게공원내임대, 점용, 시설의설치등의권리행사를

권장하였고, 점용료도 면제하는 등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산시가 “공원법 및 도시계

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부산시가 부당이득 기간의 점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지급하라고명령하였다. 이심판에서재판부는

도시공원 사권의 제한을 관리청의 무한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공원시설기준, 점용기준 등에 따른 “공원의 목적

범위”라는 전제하에 공권력의 행위가 구속되어야 정당한 입법

취지라는 판례를 남겼다(Deagu High Court, 1980). 따라서 이

판례는 도시공원 관련 공․사익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남겼다.

3) 미흡한 기준 설정

1963년 공원법(안) 철회 사유는 도시계획법 과 국토건

설종합계획법 만으로 공원을 지정․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는 정부의판단에있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에의한도시공

원의존재만으로필요한환경또는이용의목적에도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 관한 독립법이 제정되어 관련 기

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공원법 의 가장 큰 의미

는 공원에 관한 공원시설과 점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원 목

적의 효용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기준은 별도의국회 입법 절차와 상관없이

건설부가 자유롭게 입법할 수 있는 시행령에 위치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공원상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었다.

공원시설을 규정하는 것은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정하여 공원 목적 외의 시설 난립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

고있다. 이규제는 “용도에공하는건축물이아니면건축할수

없다”는 도시계획법 상 ‘지역과 구역’ 제도의 기본이념과 “계

획 없이 건축할 수 없다”는 건축부자유원칙을 따른 것이다.

1963년 건축법 개정 법률은 제32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에 “공원경역 안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

니면 건축할 수 없다”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동 법률 시행령

(1964년 개정)에는 114조의2를신설하여 “1. 공원관리소․공중

변소․휴게소, 2. 동․식물원,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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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건을 위한 운동시설, 5.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

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것, 6.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으로 공원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이후 공

원법 은공원시설을 “공원의이용또는관리에필요한시설”로

용어를 정의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조에는 14개 항목 40여 개

이상의 공원시설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공원법 은 공원시설의 종류만 명시하였을 뿐, 건폐

율, 설치 면적과 조건, 공원 세목별 설치 가능한 시설 등에 관

한기준을상세하게명시하지않아도시공원내대형건축물의

설치를막는데제도적한계가있었다. 공원법 제정 이전에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 국회의사당 건축 등과 같은 행위가

남산의자연환경을크게훼손시켰고, 법 제정이후에도공원의

난개발을제어하지못하였다. 실례로파고다공원은면적 360평,

길이 18m, 높이 2층규모의아케이드상가공원담장을따라건

립되었고, 사직공원은 수영장으로 조성되었다. 와우․정릉․우

이․사직․삼청공원은골프연습장설치가계획되었다. 서울중

구청은 남산에 호텔, 골프장, 오락시설, 터키탕을 포함한 대형

레크레이션센타 건립을 추진하였고, 서울시는 그 사업을 중지

시켜 시민아파트로 건립하였다.

도시공원의 침식에는 상세한 공원시설 기준의 부재만 아니

라, 공원시설 종류에 관한 모호한 규정도 한 몫 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공원사업을 위한 재정이 부족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익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법령

을행정편의적으로해석하였다. 공원법시행령 제1조(공원시

설)은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공원에있어서는도시계획법및건축법에규정된공원목

적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의2 4항은 “시민보건을 위한 운동시설”과 5

항은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한 시설을 추상적인 형태

로규정하고있어, 공원법 시행령 에서규정하는 자연공원시

설인 골프연습장, 수영장, 숙박시설 등과 같은 대형 공원시설

이도시공원에계획및설치할수있는것으로법해석의오해

를 남겼다.

점용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기준은 공원행

정청이 토지소유자 등이 공원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의

기준은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금지 또는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거하여 공물관리권의 작용으로서 특정

인을 위해 공물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형식적 행위라고

할 수있다(Noh, 1970:88). 이 때문에 본래의점용은점용료를

지불(1959년 공원법안)하거나 사전 협의(1962년 공원법안)만

으로도 지방정부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유보된 토지의 소유자

권리를고려한제도였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시행령 제12

조(점용 등의 기준)는 “1.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공원의 점용 또

는 사용이 미관상 공원으로서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할 것, 3.

공원의점용또는사용이자연상태및주위환경과조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점용기준의 추

상성은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방정부의 자의적 해석만으

로사인의행위를제한할있었다. 즉, 공원에대한초기의점용

기준은공․사익의규형조정력이상실된상태에서출발하였다.

이 때문에 공원법(안) 을 심사하였던 국회법사위는 공원예정

지에 개인의 토지가 많은데 공권력과 사권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이 없어 소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1967).

4) 공원위원회의 무기력

공원위원회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장관의 독자적 판단을

견제하고, 공원 지정부터 관리까지 민주적 의사결정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 법제도의 핵심이다. Kang and Jang

(2004: 224-228)에 따르면 공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도의 도

입은독립이후 1946년 8월 15일 미군정당국이작성한 서울시

헌장 에서 비롯되었다. 이 공원위원회는 공원, 광장 등에 대한

통제․관리․감독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졌고, 용지의 임대,

입장료의 부과, 임차인의 허가권도 포함하였다. 이후 1949년

4월 19일 서울시훈령 제6호에 따라 서울시 공원위원회는 건

설국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하여 “서울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공

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 권한이 낮추어

졌다.

1959년 국립공원법(안) 에서는 총 31조항중국립공원위위

회관련하여 8개조항을배정한것으로보아그비중이높았다.

이 법률(안)에서 국립공원위윈회는 공원의 지정, 계획사업의

결정, 예산안의 조정 등 의결기관으로 역할과 권한이 매우 높

았다. 그러나 신정권이 연구한 1962년 공원법(안) 부터는 공

원심의회로 개칭되었고 국립공원과 지방공원에 관한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격이 낮아졌다. 이는 1959년 도시

계획법(안) 상 의결기관이었던 도시계획위원회가 1962년 도

시계획법 제정이후조사․심의기구로변경된것과동일하였

다. 제정된 공원법 은 공원위원회로 다시 개칭되었으나, “공

원관리청의 자문에 응하여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는 것으로그역할과범위는여전히한정되었다. 동법 시

행령에따라도시공원위원회제도가신설되었고, 그 구성 인원

은 공무원 4인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으로 공원용지

를 기증한 자에 한하여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연구는 당시의 (도시)공원위윈회의활동내역을입수하

지못하였다. 그러나 공원위원회가권한의범위가의결에서자

문 및 심의로 축소된 점, 그 범위를 유지관리로 한정된 점, 인

원 구성면 외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공원위원회보다

상위의 결정력을 가졌다는 점, 후대 도시공원법 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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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k act issues
The contents of relevant

legal provisions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The present condition of

urban park and park issues

The frequent

abolition of park

lots

- Restrictions on the aboli-

tion of parks except mili-

tary, public and inevitable

- The necessity of securing residential and public

buildings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pur-

pose of rebuilding the country

- Adjustment of planning park according to the

realization of urban planning

- Sale of existing children's park in city area

- The excessive planning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Unclear liability

limit

- Restrictions of the private

rights in urban parks

- The widespread restriction of rights for the

preservation of urban parks.

- Countermeasure for restricting the disposal of

public land

-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 A lawsuit about loss compensation

Setting poor

standards

- Set the type of facilities

useful for park purposes

- Avoid congestion of facilities other than park

purposes

- Building behavior restriction to prevent un-

authorized access to buildings

- A misunderstanding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due to the unclear distinction of the park

facilities in the building act and the park act

- Possession of ownership infringement

Lethargic of park

committee

- The establishment of the

park committee and the

urban park committee

-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s' arbitrary

judgment

- The process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 The lowering of the authority of the park

committee

Table 3. Comparison of the park act and park issues

설치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60․70년대

(도시)공원위윈회의는 공원문제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민주적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Table 3 참조).

2. 도시공원 관련 초기 제도의 한계와 속성

공원법 이 제정된 본래의 의도는 자연공원을 지정하여 수

려한 경관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자연 상태

의토지관리에있었다고할수있다. 이후도시공원이 도시계

획법 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로 공원법 을 활용하게 된 것은

보다강력한규제수단의필요성에서비롯되었다. 즉, 도시공원

에 대한 공원법 의 적용은 광의적으로 부정불하와 무허가가

건축 행위와 같은 한국전쟁 이후 도시계획의 불모성을 타계하

기위한국가정책의일환이었고, 협의적으로민간의공원용지

사용을 제한하여 토지의 현상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

법제로서확립에취지를두었다. 그러나 그린밸트와같은유보

지로 도시공원을 접근하였던 공원법 은 타 목적으로 도시공

원을잠식할수있는침해법제로서의속성을동반할수밖에없

었다. 따라서 도시공원유보에따른문제에기초하여도시공원

에 대한 공원법 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법 은 도시계획의부수적 제도로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도시공원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설

치하는공원및녹지”로정의하여관련법률자체를 도시계획

법 의하위체계로위치를고정하였다. 이 때문에 관련법조문

이 도시계획적 근거와 사유로 제정되면서 도시공원은 공권력

에 의한 광범위한 잠식이 합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었다.

둘째, 공원법 은 도시공원 설치에 소극적이었다. 도시계

획법 은도시공원확보를담당하였고, 공원법 은도시공원설

치와관리를담당하는것으로, 이에 따라 도시공원은이원화된

법체계의구속력을받게되었다. 그러나도시공원설치와관련

하여 시설 기준은 미흡하였던 관계로 초기 도시공원은 무질서

하였고, 해당 목적과 무관하게집행될수밖에없었다. 반면, 도

시공원의 관리 규정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공원용지의 현상

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을 보충․보완하거

나그이상으로작동하였다. 이러한 형태의법률은도시공원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방향을 선도하기보다 토지재산권을 침해하

는 방식으로 도시공원 사업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공권력

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

시공원의 원인은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도시계획 제도의 문

제로 분석되고 있지만, 공원법 과 같은 공원 관련 제도의 책

임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공원법 은 도시공원의 이용과 거리를 두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에 불구하고 공원정책

의 부재 속에 본 법률이 제정된 관계로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의 욕구를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매우 부족하였다. 도

시공원에 대한 이용 욕구는 공원시설을 제정하는 것으로 반영

될 수 있는데, 관련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에 따라 소수의 정

적 시설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1980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공원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는 관련 법제도가도시공원을존재론적관점에서접근

한 것으로, 이용을 전제로 하는 공원의 실체적 관점에서의 접

근을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공원법 제정으로 도시공원은 도시 전체의 환경

적이익을위해매우중요한것임을알리는계기를제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자연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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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도시공원은 유보지와 같은 위치에 있

었다.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법 의태도는그것을확보하는것

만으로도 시민 전체의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협

소하고, 막연한 인식에서 비롯되었기에 도시공원은 자연공원

과뚜렷한차별성을가지고제도적태생을맞이하였다고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원법 은 도시공원 개발로 발생하게

될 시민적 이익에 대하여는 관심 밖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Ⅴ. 결론

우리나라도시공원은수많은침해의역사를가지고있다. 그

배경에는 1960․70년대 형식적인 공원정책과 더불어 도시공원

을 유보하는 제도가 그 목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보

다는 다른 도시계획 개발에 유리하도록 설정하는 모순된 태도

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관하여 Lee(1976)는 당시의 도시공원

을 목적 없이 규제만 가하는 유보지라고 비판하였고, 그에 대

한 공원법 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그가 제시한논지의연장

선상에서본 연구는 공원법 의 입안 및 시행 과정을 통해 이

공원문제의 근거로 관련 법조문을 발견하였고 사실관계를 분

석하였다. 우선 1959년부터시작한 공원법 입안은본래자연

공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었지만, 정부는 도시계획의 제도력

을 강화하는 부수적 규제수단으로 도시공원 관련 규정을 마련

하였다. 본 법률(안)은 도시공원 용지의민간사용을억제하기

위해기존의권리와의무를재조정하였고, 자연공원관련규정

통합, 도로법 차용 등과 같은 방법으로 유보관련 제도적 장

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 은 본래

유보의 개념과 달리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목적과 상반되는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첫째, 공원법

은도시공원폐지의금지원칙에서제외될수있도록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여, 빈번한 도시공원 해제가 이루어졌다. 둘째,

공권력의범위가불명확한관계로관련법규정에일탈하는행

정 남용의 소지가 높았다. 셋째, 관련 기준이 미흡하게 제시된

관계로 지방정부는 수익성이 높은 비공원시설과 대형 건축물

로 도시공원을 침식시켰다. 넷째, 입법 과정에서 (도시)공원위

원회의 권한과 범위를 낮추어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

정과전문적인판단이부족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이에 따라

공원법 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되었고, 관련 제도는 도시계획에 종속되어 공원설치와 시

민이용에 소극적인 속성을 가졌다.

지금까지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이라는 비판적 개념에 비추

어 공원법 을 살펴본 바, 본 법률은 도시공원의 제도적 기초

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성이 매우 부족하였다. 해방

과 전쟁이라는 혼란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공원정책이 부재한

경험 부족 상태에서 본 법률이 제정된 관계로 타 법률들의 틀

과 원리에 기초하여 관련 규정을 입법하였다. 즉, 공원법 은

도시공원의발전적방향을제시할수있는특성과개념을정립

하여 만들어진 선도적인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 미리 정해둔 제도의 틀과 체계에 따라 제정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공원법 연구를통해도시공원관련제도에제시할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 조치가 도시공원을 확

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관련 제

도등종속된법률관계를유지하는것을고집하기보다는독립

적이고 수평적인제도로 제정과 개정을추진하여야할 것이다.

즉, 도시공원 관련 법률이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다양한 공원정책과 경험의 수렴이 우선적으

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공원의 유보가 정당성

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과 토지재산권간 양익의 균형

이 요구된다. 도시공원에 대한 공․사익 균형은 2000년 이후

주된 화두인 만큼 토지재산권 등에 관한 보상정책이 선제적으

로해결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유보의조치가시민이용을전

제로하는도시공원목적에부합하기위해서는시설과점용등

관련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어야할것이다. 명확한 기준설정

은도시공원의환경성확립을위한목적외에도다양한공원시

설을 제시할 수 있어 이용 욕구에 부합하는 실험적 대안을 마

련할수있는기초적단계가될수있다. 따라서공원의시설기

준은 끊임없는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기 도시공원에 관하여 제도와 정책을

분리하여고찰하였던기존연구의방법과달리, 역사적사건과

제도변화의사실관계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도시계획제도

에 의한 도시공원의 한계와 자연공원의 제도에 이질적인 도시

공원이 포함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는 점에서 제도사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원법 의 문제로 밝힌 공원 폐

지의제한, 사권의제한 등의법조항은 도시공원법 에서이미

삭제되었고, 공원시설기준과 점용기준이 구체화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의 잠식과 침해가 현재까지 지속적으

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유보지로서 도시공

원’의 비판을초기법률의문제로단정할수없을것이다. 따라

서 이와 같은 비판적 견지를 지금의 공원문제로 연결하기 위

해서는 공원법 과 도시공원법 또는 그 개정 법률인 도시

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 을 비교 분석하여연속선상에서

법의 변형과 공원문제의 관계를 다루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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